기준가격 변경사실 공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8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오차한도를 초과한 기준가격의 변경 사실을 등을 보고합니다.

기준가격 변경 내역

	발생일자
	2006년 07월 18일

	변경사유
	채권매매단가오류


	펀드
	발생일
	변경정 기준가
	변경후 기준가
	오차(%)

	국공채단기SH-1호
	20060718
	1003.33
	1003.25
	-0.0080 

	신한국공채단기채권투자신탁SH- 2호
	20060718
	1003.36
	1003.26
	-0.0100 


